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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
보 건 복 지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 안내

1.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

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62호, 2021.12.31. )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

같이 안내하오니,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 개정 내용

-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존 100개에서 105개로

확대(6개 상병의 5개 분류 추가 및 3개 상병 제외)하고 KCD(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)

불일치 상병명(3개) 정정

2. 아울러, 위 고시 일부개정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 → 정보 → 법령 → 고시란에서

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( '21.12.31.일부터 게시)

붙임 1.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 1부

2.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지침 1부

3.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적용관련 질의응답(추가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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